
■ 노동위원회규칙 [별지 제8호서식] 

대 리 인 선 임 신 고 서

사건번호ㆍ사건명 [경기2026부해987/부노21병합]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
위

임

인

성      명 웅신미켈란의아침관리단

주      소 김포시 김포대로693, 102호  (☎ :    )

당사자 지위   [  ] 근로자(또는 노동조합)       [ √ ] 사용자   (해당란에 √표시)

대

리

인

상      호  유앤아이인사노무컨설팅

 ※ 변호사ㆍ공인노무사가 아닌 경우 위임인과의 관계 기재

성      명
황태영

 ※ 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 기재

사무소(주소)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1-15, 801호 (☎ : 010-5110-1725   )

담당 공인노무사

(법인에 한함)

대리의 범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대응 일체

    위 사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「노동위원회규칙」제36조에 

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2026년      4월      4일

신고인:  웅신미켈란의아침관리단

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황태영    (인)

경기지방노동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

구비서류 

1. 위임장 사본

2. 변호사ㆍ공인노무사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위임인과의 관계를 

입증할 수 있는 자료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
